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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배경,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논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의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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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용산 참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

찰, 양천경찰서 고문, 촛불시위 탄압,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등 우리나라

의 전반적 인권 수준이 계속 퇴행하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복

지가 국민의 권리인가 아니면 정부의 시혜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

고 있다.

최근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 증폭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고 있다. 정의와 권리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배경은 상당히 

복합적이지만, 크게 보면 경제성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는데 대한 반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

다.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정의와 권리를 운동의 목표나 슬로건으로 내세우

는 도시사회운동들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

근 서구의 진보적 도시 학계에서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1)

이 글의 목적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우리

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최근 정의와 권리 담론이 도시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원인과 배경,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논점들을 짚어보고

자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의와 권리

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우리의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이 

 1) 최근 영미권의 도시 연구 분야, 즉 지리학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정의와 권리

를 다룬 대표적인 글로는 Harvey, D.(2008, 2009); Marcuse, P.(ed.)(2009); Soja, 

E. W.(2010); Fainstein, S.(2010) 등이 있다. 최근 영미권 도시 연구에서 일찍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에 대한 뜨거운 재조명 

분위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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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와 권리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담

론에 대항하는 대항 담론으로서 상당히 유용하다. 정의와 권리의 주장은 

대중들에게 정서적, 경험적으로 공감대를 갖기가 쉽다. 또 다양한 영역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요구와 운동들을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결속하기

가 용이하다. 둘째,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는 정의와 권리 담론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공간규모(scale)가 바

로 도시이다. 도시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일상생활의 장소이

다.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들은 대부분 도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의와 권리가 무엇인지를 결

정하고 집행하던 공간 단위였던 국민국가 단위에 대한 회의가 일고 있

다. 한편에서는 국가보다 더 큰 공간 차원인 세계적 차원에서, 다른 한편

에서는 국가보다 작은 공간 차원인 도시 단위에서 정의와 권리가 주장되

고 있다. 셋째, 현재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생활 단위인 도시 단위에서 정

의와 공간 담론이 확산되고 구체화될 때, 대중들의 일상생활에 기반한 

잠재적 요구들이 표출되고 결집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사회

운동이나 정책 개선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한 잠정적 결론의 도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2장에서

는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고 있는 서구의 진보적 도시 연구의 흐름을 

개관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의

와 유용성을, 제4장에서는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과제를 살

펴본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

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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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에 대한 관심

1) 정의에 대한 관심

현 시대 영미권의 정의 담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는 존 롤스

(John Rawls)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자유

주의적 입장에 서 있지만 평등과 분배 정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2) 롤스

의 정의론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이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

적으로 롤스보다 더 우파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른바 자유지상주의적 입

장에 서 있는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롤스의 평등과 분배 정의 옹호 

입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다.3) 이와는 반대로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마이클 샌델 등 공

동체주의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나,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등과 같

이 형식적 자유나 권리보다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capability)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4) 이보다 더 급진적 입장에 서 있는 마르크스주의자, 

여성주의자, 다문화주의자들 역시 롤스의 정의론을 그가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과 함께 비판하였다.

영미권의 진보적 도시 연구자 중 본격적으로 정의 담론을 다룬 대표

 2) 존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은 각자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평등한 권리

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존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사

회 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때 허용되며,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직책과 직위가 개방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Rawls, 1971, 황경식 역, 2003 참조).

 3) 존 롤스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욱 중시하는 로버트 노직이 롤스의 정의론을 비

판하기 위해 쓴 책이 Anarchy, State, and Utopia이며, 공동체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마이클 왈저가 로버트 노직과 논쟁하면서 쓴 책이 Spheres of Justice이다. 

이 글의 뒤에 수록된 참고문헌 참조.

 4) 센은 자유를 간섭의 부재로 보지 않고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

았다. 마사 너스봄(Martha Nussbaum)의 입장도 센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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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자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이다. 1973년 출판된 사회정의

와 도시에서 하비는 영미권 공간 연구에서 처음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연구에서 정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

다. 이 책에서 하비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각각 도

시에서 나타나는 부정의와 차별을 날카롭게 분석하였는데, 그의 분석 결

론은 도시 공간이 일상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이들에 불리한 

분배 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공간이 사회적 불평등을 

생산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Harvey, 1973). 이

후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공간 연구에 몰두한 하비는 정의에 대한 관

심도 지속적으로 표방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 지구적 환경 문

제의 대두,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차이를 강조하는 여성주의적 시각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그의 정의론을 확대 심화시켰다(Harvey, 1992; 

1996). 즉 처음에는 자본주의에서 도시의 작동 방식과 지역 불균등 발전 

문제에서 출발했던 그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자연환경, 정체성, 차

이, 지구화의 영역까지 확장된 것이다.

도시나 공간을 직접적인 연구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훗날 도시에

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가 여성주의 정

치철학자 아이리스 영(Iris Young)이다. 영은 일찍부터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개념에 회의를 가지고 대신 이질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였는데, 

도시가 바로 이질성과 다양성의 장소라는 점에 주목했다(Young, 1986). 이

후 영은 정의나 부정의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정의는 지리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

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정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에 대

한 영의 관점이 집대성된 것이 1990년 발간된 그녀의 책 정의와 차이의 

정치이다. 여기서 영은 부정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회적 조건

으로 분배 대신에, 억압(oppression), 즉 자기 발전의 제도적 제약과, 지배

(domination) 즉 자기 결정의 제도적 제약을 들었다. 그리고 이와 맞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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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위해서는 차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Young, 1990). 영

은 부정의를 초래하는 억압의 원천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중시했던 대

성된 착취 이외에도 주변화, 무력감, 문화적 제국주의, 폭력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5) 영이 제안한 대안을 간단

히 요약하자면 결과로서의 분배 정의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

지 않으며, 과정으로서의 정의, 즉 불평등과 불공정을 창출하는 구조적 

힘에 더 많은 비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억압받는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완전히 효과적으로 참

여하여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의 목표로 평등보다는 차이와 연대를 강조했다. 영에게 있어서 

정의란 차이를 없애버리는 획일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 

없이 집단 간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촉진하는 제도를 요구하는 것

이다(Young, 1986; 1990).6)

한편 또 다른 여성주의 정치철학자인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역시 

영과 마찬가지로 분배에 치중하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정의론을 극

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프레이저는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화

나 자원의 편중된 분배를 완화하려는 재분배 투쟁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지배를 극복하려는 노력, 즉 인정(recognition) 투쟁도 중요하다고 주장했

다. 프레이저가 말하는 문화적 지배란 경제적 차원인 계급 때문이 아니

라 문화적 차원인 신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신분 질서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 주류 지배 문화가 사회적 규범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비

주류 문화를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신분 질서의 철폐,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5) 영이 구분한 억압의 다섯 가지 측면은 경제적 착취, 주변화, 무력감, 문화적 제

국주의, 폭력이다(Young, 1990).

 6) 이후 영은 정의의 관점을 주거지 격리나 지역주의 같은 공간 현상에 도입하는 

연구들을 이어나갔으나(Young 2000), 아쉽게도 2006년 이른 나이에 사망하면

서 공간 문제와 관련된 더 이상의 성과를 후학들에게 전해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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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Fraser, 1995; 1998).7) 이처럼 경제적 착취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통 마르크스주의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한 영과 프레이저 같은 여

성주의자들의 시각은 도시 연구 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진보적 대

안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8)

지리학 분야에서 데이비드 하비에 이어 정의를 주제로 꾸준히 연구한 

학자는 ‘도덕적 지리학’을 주창한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이다(Smith, 

1994; 2000a; 2000b; 2000c). 스미스는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지리적 불평등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의 용어로 ‘행운의 장소(the 

place of good fortune)’와 ‘불운의 장소’가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본다. 어떤 장소는 비옥한 토지나 귀중한 자연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행운의 장소에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

한 불운의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

다. 이처럼 사람들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얻은 행운 혹은 불

운이 초래하는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지리학의 과제이다. 

이러한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운의 장소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

람들이 있고, 노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좌우되는 삶의 수준의 격차가 존

재한다는 것을 우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격차에서 비롯된 부정의를 완화시키는 평등화(equalization) 노력이 필요하

다.9) 

 7) 최근 프레이저는 지구화 시대에 들어와 분배적 부정의에 대항하는 재분배 투

쟁, 문화적 신분적 부정의에 대항하는 인정 투쟁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주

장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화 시대에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의 국민국가 단위로 구성된 정치적 대표와 국민국가 단위의 문제 해결 절

차를 가지고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분배 및 인정 투쟁

에 덧붙여 지구화 시대의 상황에서 재분배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대

표와 절차를 확보하려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최근 주장이다

(Fraser, 2005, 2008, 2009).

 8) 아이리스 영과 낸시 프레이저 같은 여성주의자들이 기존의 근대적 사고를 비

판하고 제시한 대안적 사고들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한 글로 장미경(1999)을 참

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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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들어와 히더 캠벨(Heather Campbell), 수잔 파인스타인(Susan 

Fainstein),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 에드워드 소자(Edward Soja) 등 영미

권의 대표적인 진보 도시 연구자들이 정의와 관련된 논문과 책들을 속속 

출간하면서 도시 연구에서 정의 담론의 열풍이 불고 있다. 파인스타인은 

탈산업화와 세계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서구의 도시들에서 오로지 경쟁

력 강화 및 경제 성장 촉진만을 강조하는 담론이 지배하고, 그러한 경쟁

력과 경제 성장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지, 성장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

되고 사회적 형평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데 대

한 반발이 최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배경으로 설명한다(Fainstein, 

2010: 1~3). 소자 역시 최근의 세계화, 경제 구조조정, 신기술 발달로 인

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계층 간‧인종 간 불평등이 증가

하고 사회적‧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정의를 목표로 하는 사회 운동이 활

발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Soja, 2010: 20~23).

2) 권리에 대한 관심

서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권리에 대한 관심의 촉발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로부터 비롯되었다. 1968년 당시 

프랑스를 휩쓴 68운동의 와중에 르페브르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

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시

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라는 제목의 얇은 책을 출간했다.10) 이 책에 

 9) 스미스는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평등보다는, 평등을 추구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과정, 즉 평등화를 강조했

다.

10) Lefebvre, H. 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 이 책은 1996년이 되어

서야 Kofman과 Lebas에 의해 영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Kofman, E. and Lebas, 

E. (eds and translators).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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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철학적 개념이었지만, 이 책의 

제목은 1968년 프랑스 전역을 휩쓴 시위에서 대중이 호응하는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다. 이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 대한 권

리”를 앞세운 도시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남미 브라질 등에서는 

주거권 운동과 결합하여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강현수, 2009).

최근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르페브르의 재조명 바람이 불면서, 도시 

연구에서 권리 담론 역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르페브

르가 주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실천적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The 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을 

2000년에 만든바 있고, 현재 유럽 350여 개 이상의 도시들이 이 헌장을 

비준하고 도시 행정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 헌장의 주요 내용은 1948년

의 유엔인권선언 및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근거한 것으로, 인권 보호에 있어서 도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 차원의 움직임 외에도 개별 도

시 차원, 각 나라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 도시에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

한 다양한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는 바르셀로나, 몬트

리올 같은 도시들이 시민들의 권리 확충을 위한 선구적인 정책들을 추진

하고 있다. UN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에서도 “도시에 대

한 권리”를 핵심적인 활동 목표로 선정하여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도

시를 만들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담론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

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관련 운동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지속가능성, 

민주주의, 평등, 사회정의의 원칙 속에서 도시의 평등한 이용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가칭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the World Charter of the Right to the City)｣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비슷한 움직임이 진보적 성향의 세계 도시 연합체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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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진행되고 있다.11) 미국에서도 범국가적 도시 운동 네트워크인 ‘도

시에 대한 권리 연대(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가 결성되어 주택, 인권, 

도시 토지, 지역사회 개발, 시민 참여, 환경정의 등과 관련된 운동을 추

구하고 있다.12) 

이처럼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실천 운동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으

면서, 학계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르페브르가 1968년 당시 프랑스 파리를 

대상으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주창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지금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정교화·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

선 영미권 마르크스주의 도시 연구의 선도자이자 르페브르의 공간 사상

을 영미권에 처음으로 소개하기도 했던 데이비드 하비가 앞장서서 오늘

날과 같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중

요한 이유를 다시금 환기시켜 주고 있다(Harvey, 2003; 2008; 2009). 그리고 

미첼, 디켈, 퍼셀 등 젊은 소장 학자들이 뒤를 이어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현대적 시각에서 조명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Mitchell, 2003; Dikeç, 2001; 2002; Purcell, 2003; 2008 등). 미국의 온건 진

보 노선의 도시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인 프리드만 역시 도시에서 시민들

의 권리를 강조하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Friedmann, 1987; 

2002). 앞서 언급했던 아이리스 영은 차이와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강조했고, 또 정의 구현을 위한 권리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는 측면에서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 담론뿐만 아니라 권리 담론에도 상당한 영향

을 미쳤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에서의 권리 담론과 실천이 급격한 도시화 과

정에서 파생된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적 요구, 즉 주거권과 같은 사회경

제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생존권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11)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천 운동들

의 개요에 대해서는 강현수(2009) 참조.

12) 미국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the Right to the City Alliance)’ 활동에 대해 자

세한 사항은 이 단체 홈페이지 http://www.righttothecity.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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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진국의 경우 최근 세계화 과정과 맞물려 선진국의 도시로 몰려드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그 사회 속에 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새로운 시민권 

(citizenship)의 필요성 차원에서 권리 담론이 활용되고 있다(강현수, 2010b: 

51). 즉 국민 국가에 기반한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이 세계화 시대 이주자

의 증가로 그 한계에 봉착하면서, 대안적 시민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때 도시 단위가 국가 단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민권의 공간적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홀스톤은 국가보다 도시가 가

장 기본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되고, 도시에서의 거주자가 이 공동체 소

속의 자격 기준이 되며, 도시 생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권리 주장이 시

민권의 내용과 실체가 될 때, 이른바 ‘도시 시민권(urban citizenship)’이 형

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Holston, 2001). 시민권의 단위로서 국가 단위보

다 도시 단위가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일상생활의 문

제들에서 국가보다는 도시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 시

민권 논의는 세계화 시대 국가 단위의 시민권이 약화되면서 등장하는 여

러 가지 대안적 시민권 논의들 중의 하나이다. 사실 대안적 시민권 주장

은 지금의 국가 단위의 시민권을 배제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속

감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도시 시민권 주장은 도시라는 같은 장소에서 

일상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적 소속감과 책임성을 

가지자는 것이다.

3) 정의와 권리 운동 및 담론의 수렴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시 차원의 운동 영역에서 정의의 주장과 권리의 

주장이 겹쳐지면서 상호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공간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과 도시 공간에서 민주적 권리를 찾고자 하는 

운동이 서로 수렴되고 있다. 이론적 영역에서도 정의 담론과 권리 담론

의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oja, 201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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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운동 차원뿐만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 정의 담론과 권리 담론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담론이 상당히 공통된 기반과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두 담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시대 어떤 

국가에서도 그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도덕적 개념이다. 또한 두 

담론 모두 단순한 욕구와는 대비되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나 이해와 관

련된다. 또 정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도움이나 보

호가 필요하며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의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정책이나 제도와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두 담론은 

어떠한 개인의 행위, 혹은 그 사회의 제도나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비판

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Smith, 1994: 42; Peffer, 1990: 366).

또 이 양 담론은 서로 보완적이다. 정의의 기준이 없다면 각자의 무조

건적인 권리 주장은 상호 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하며, 결국은 힘센 자들

의 특권이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의 담

론이 결합되어야 권리 담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의

가 분배 정의뿐만 아니라, 부정의를 만드는 구조나 의사결정에 대한 투

쟁과 참여라고 할 때,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권리 개념이

다(Young, 1990).

실천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이 두 담론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

다. 이 양 담론의 기반과 지향 자체가 수직적, 위계적이 아니고 수평적이

다(Henderson and Waterstone, 2009: 200). 또한 두 담론은 공통적으로 다양한 

문제 영역과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담론이다. 즉 이 두 담론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영역으로서 자본주

의의 경제적 착취에만, 해결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만을 강조하는 교조

적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실천 담론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부정의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바로 

사회 변혁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

리 담론과 결합된 정의 담론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선동 기능을 담당했

다(Harvey and Potter, 2009: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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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보적 도시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유용성

그런데 아이리스 영이 강조한 것처럼, 정의와 권리 담론 모두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의미를 띤다. 즉 정의나 권리

에 대한 만고불변의 고정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정의와 권

리 담론은 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많다. 특히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과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의나 

권리를 보는 시각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 볼 때 정의로운 사회란 국가의 개입이 적고 자유 시장이 잘 작동하는 

사회이다. 반면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적‧사

회적 평등이 구현된 사회이다. 권리에 대해서도 각 입장에 따라 강조하

는 점이 다르다. 보수적 입장에서는 자유권을 중시하며, 특히 소유권을 

중시한다. 진보적 입장에서는 사회권을 중시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는 각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데 비해,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집단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처럼 각 입장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정의

와 권리 개념을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단적인 

예로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트라시마쿠스(Thrasymachus)는 정의란 더 강한 

자의 이익, 즉 지배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 역시 권리란 지배 계급 혹은 부르주

아의 권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는 정의 담론이나 권리 담

론 모두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 해결을 포기한 보수적 담론으로 치부하였

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여러 진보적 이론가들은 정의와 권리 담

론의 진보적 측면을 부각하면서 그 실천적 유용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

으로 칼 폴라니(Karl Polanyi),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 에티엔 발리바

르(Étienne Balibar), 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와 샹탈 무페(Cha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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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ffe) 등은 시민들의 권리를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 곧 진보의 지향점이

며, 따라서 권리에 대한 주장이 진보적 실천 운동에서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13)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정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부르주아의 이해관

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하거나, 정의에 관심을 갖는

다고 해도 계급에 기반한 경제적 측면의 재분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

러나 계급 이외의 불평등의 요인, 예를 들어 성(性), 인종, 종족 등 계급으

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부정의를 낳는 원인이라는 인식

이 확산되면서, 보다 다양한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앞서 살펴본 아이리스 영이나 낸시 프레이저 등 여성주의자들은 경제적 

착취에 따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사회주의적 정의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문화적 지배 혹은 신분

질서에 따른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차이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의 중

요성을 덧붙였다. 나아가 프레이저는 국민국가 단위의 공간에서 적용되

었던 기존의 정의론이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

어 국민국가 단위의 정치적 대표성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기업의 횡

포를 제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

에 적합한 새로운 정의론. 즉 정치적 대표의 개념이 정의론에 새롭게 포

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Frazer, 2008; 김원식 역, 2010).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폄하되었던 정의와 권리 담론이 다시금 유용

성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의식에서 제대로 포

착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영역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영역 등에서, 계

13) 폴라니는 시장 경제 체제가 제약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자유와 권리를 확

대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시민들의 여러 권리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누구나 적절한 조건의 일자리를 얻을 권리를 강조했다(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역, 2009: 592～597 참조). 나머지 학자들이 권리 담론의 중요성을 어

떻게 강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현수(2010b: 8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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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갈등뿐만 아니라 인종, 성, 종교, 세대, 성적취향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문제와 갈등의 영역이 다차원적이 되고 갈수록 복잡

해짐에 따라 진보적 실천 운동도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각 영역으로 분화된 실천 운동이 자본주의와 맞서기

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거대한 물

결에 대응하기에는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영역으

로 분화된 사회운동들이 각기 자기 고유의 운동 영역을 고수하면서도 신

자유주의의 거대한 도전에 맞서 연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때 

정의와 권리 담론은 다양한 문제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목표가 상이한 다양한 주체들을 느슨한 연대로 묶을 수 있다. 즉 신자유

주의 담론에 대항할만한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대안 담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담론 모두 모호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또한 다차원적

인 운동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의에 대한 요구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강조했던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하

고 또 필요하다. 즉 정의의 이름으로 경제 정의뿐만 아니라 문화 정의, 

환경 정의, 공간 정의를 주창할 수 있다. 공간 규모(scale)에 있어서도 동

네 단위에서부터 도시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로 확장가능하다. 

국지적 차원에서 정의가 논의될 수 있는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가 

논의될 수 있고 이 양 스케일의 논의가 상호 결합될 수 있다. 권리에 대

한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에서부터 사회 경제

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권리의 스펙트럼은 넓으며,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

용권 등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권리들이 계속 발굴될 수 있다. 권리 

주장의 공간적 규모 역시 작은 동네 단위에서 세계적 단위로 확장 가능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다양한 운동 

주체들을 하나로 묶는데 있어서 정의와 권리 담론은 매우 유용한 담론이

라고 할 수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처럼 보수주의의 반동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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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쟁을 하나의 투쟁으로 동화시키기

보다는 “민주주의적 등가들의 연쇄(chain of equivalence)”에 따라 서로 헤게

모니적으로 접합시켜야 한다고 할 때(Laclau and Mouffe, 1985; 김성기 외 역, 

1990: 185~225),14) 이러한 연쇄의 고리가 바로 정의와 권리 담론이 될 수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이에 대한 연대적 대응의 필요성이 사회적 

실천의 측면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유용성을 높이는 배경이라면, 도시

화 및 세계화 추세의 가속화는 특히 도시라는 공간 단위에서 정의와 권

리 담론의 유용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개발도

상국에서 지금과 같은 속도의 도시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조만간 

인류 대다수가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의와 권리의 요구가 수렴되고 해결될 수 있는 공간 

단위로서 도시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도시는 정의

와 권리의 문제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공

간 규모이다. 또한 도시는 도시정부가 의미 있는 권력을 가질 만큼 충분

히 큰 규모이면서도, 사람들이 정치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충분히 작은 규모이다(Connolly and Steil, 2009: 6). 도시보다 

작은 동네 단위라면 민주주의의 기회는 증가하겠지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너무 작다. 도시보다 공간규모가 확대된다면, 행사 가능한 권력

은 커질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

다(Fanistein, 2009: 21). 물론 모두 다른 공간 규모의 지원이 없으면, 특히 

14) 라클라우와 무페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유주의와 반민주주의가 접합

되어 나타나는 반동 상황―대표적인 예로 복지국가를 해체하려고 한 레이건

이나 대처의 프로젝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헤게모

니적으로 접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적 

권리의 행사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때 민주주의적 권리란 개인적 차원

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권리이며, 타인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Laclau and Mouffe, 1985; 김성기 외 역, 

199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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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국가 단위의 지원이 없다면 정의나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규모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자원 배분이 가능한 단위이다. 도시의 공공 공간 계획, 도시 재

개발이나 도시 서비스 전달 체계 같은 정책 영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세계화의 가속화는 국민 국가 단위로 편성되었던 기존 질서, 즉 

이른바 베스트팔렌(Westphalian) 체제가 그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존에 정의나 권리가 주장되고 실현되는 공간 단위는 국민국가 

단위였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은 문제 발생의 장소이자 문제 해결과 투

쟁의 단위로서 국가의 역량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제 문제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해결도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15)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방안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와 권리가 세계적 차원

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정체성과 소속감, 집합적 연대

감이 형성되고 이에 기반하여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 단위에서 조직되었던 시민권(citizenship)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비록 세계 단위의 시민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무성하지만, 아직까지 현

실에서는 가능하지 못하다. 즉 세계적 차원에서 정의와 권리의 주장과 

운동은 가능하지만, 그 해결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연대와 호

혜적 멤버십을 형성하기가 아직은 어렵다. 이 때 영역적 경계가 없는 세

계 단위보다 영역적 경계가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

고 있는 도시가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멤버십의 단위가 될 수 있다(샹탈 

무페, 곽준혁, 2009: 172~174). 즉 사회적 통합의 단위로서 국민국가의 한

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도시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15) 국민국가 단위의 시민권의 한계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논의들이 있다. 이에 대

해 잘 소개한 책으로는 Faulks, K. 2000. Citizenship, Routledge. 키이스 포크, 

이병천 외 옮김. 2009. 시민정치론 강의: 시티즌십, 아르케. 제6장 내용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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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보적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과제

이제부터 진보적 도시 연구가 정의와 권리 담론을 통해 지향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정의와 권리 담론은 공통점이 많

고 또 최근 상호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담론의 과제를 따

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양 담론과 관련된 과제

를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의 담론과 관련된 과제

스미스는 정의롭지 못한 지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핵심이 된다고 했다(Smith, 1994). 진보적 도시연구

에서 정의 담론의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무엇

이 정의롭지 못한 상태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가 1973년 

사회정의와 도시에서 수행했던 작업도 도시 공간에서 부정의를 드러

내는 것이었다. 자본주의는 생산영역에서 착취라는 형태로 부정의를 발

생시키는 동시에 도시나 공간 영역에서도 자본주의적 방식이 지배적으

로 관철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정의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이윤최대

화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 그로 인한 임대료 상승, 그로 인한 노동

자들의 도시 추방이라는 공간 부정의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롭지 

못한 공간이 생산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도시 연구에서 

정의 담론의 과제라고 주장한다(Soja, 2010: 31~33). 첫 번째는 경계 만들

기와 공간의 정치적 조직을 통하여 정의롭지 못한 지리가 외부적으로 창

출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제국주의 국가의 편의대로 식민지의 경계

를 설정하는 것이나 게리맨더링 같은 정략적 선거구 획정이다. 두 번째

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지리가 내생적

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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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적 힘에 의한 인위적 경계 만들기와 공간의 정치적 조직에 따른 

부정의 지리

- 프랑스 파리의 방리유(banlieue) - 파리 교외지역에 외국인 이주자들

의 집중과 격리, 최근 인종 폭동 발생 

-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인위적 국경 분할과 제국주의 편의

에 맞춘 공간 구조

- 선거구 구획에 있어서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백 차별 및 분리 정책(Apartheid)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구역 점령과 정착촌 건설

- 안전에 집착하는 도시. 대표적인 예로 상류층만의 폐쇄 구역(gated 

community)

- 공공공간의 축소와 토지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

◦ 다양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공간 이용에 따라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공간 차별

- 소득 수준, 인종에 따른 지리적 격리와 차별

- 각 구역별, 지역별 공공 서비스의 격차(지하철, 공원, 학교 등등)

- 환경 유해 시설의 차별적 입지 

◦ 지역 간 불균등 발전

-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불균등발전

- 초국적 지역주의와 유럽연합 형성 과정

- 일국 내부의 지역 격차

이상 출처(Soja, 2010: 32~56).

<표 1> 소자가 분류한 부정의(不正義) 지리의 발생 사례

발하는 계층 간, 인종 간 주거지 격리 현상, 부자 동네에 좋은 병원, 좋은 

학교, 좋은 교통시설이 집중하고 가난한 동네는 이러한 도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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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번째는 지리적 불

균등 발전의 문제이다. 세계적 차원의 불균등 발전에서부터 일국 내의 

지역 격차까지 지리적 불균등 발전은 필연적으로 공간 부정의를 발생시

킨다.

같은 맥락에서 디켈은 부정의한 공간이 폭로되어 시민들의 시위나 폭

동, 사회 운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부정의한 공간의 문제가 은폐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있는 기업이 노

동자를 탄압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사회문제가 되지만, 시골에 있는 기업

이 같은 악행을 저질러도 여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기업은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기업 입지를 

대도시에서 시골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한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디켈은 부정의가 공간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는 점과 아울러, 공간을 통해 부정의가 생산, 재생산 되는 점에도 주목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정의의 공간적 표출과 함께, 공간성으

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의에도 주목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Dikeç, 

2001).

최근 정의로운 도시와 정의로운 도시계획에 관한 일련의 글들을 발표

한 파인스타인은 정의롭지 못한 뉴욕시 도시계획의 대표적 사례로 브롱

스 터미널(Bronx Terminal) 시장 재개발 사례를 들고 있다. 브롱스 터미널 

시장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시장으로 갈수록 쇠락해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있던 기존 소규모 식료품 상가들을 철거하고 대

신 대형 할인점을 세우려는 한 개발업자의 계획을 뉴욕시 당국이 승인해 

주었다. 하지만 기존 상가의 주인이나 종업원들은 졸지에 생계를 잃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법정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패소했고 이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었

다. 법정에서는 이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이 지역의 물리적 개선 효과는 

물론, 대형 할인점의 입주로 인한 경제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 

계획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파인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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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증진

1.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와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

래, 새로운 주택 개발은 평균 이하 소득 가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서민 주택으로 지어진 주택은 영구적으로 서민 주택으로 남아야 하며, 

나중에 새로 짓더라도 새로운 서민주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 특별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 발전 등의 목적으로 기업이나 

가구의 입지를 타의에 의해 이전시켜서는 안 된다.

4.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피고용인의 이익과 함께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이

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보통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지역

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새로운 상업적 개발은 공공의 이

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하고,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활력을 촉진

해야한다.

5. 대형 프로젝트(mega project)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는

지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만약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 보조

금이 투입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공공이 개입하여

야 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가능한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가능한 

많은 다양한 개발 주체가 개입하여야 한다.

6. 도시 대중교통 요금은 저렴해야 한다. 저소득층들이 대중교통에 의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용요금과 

세금을 부과하고, 대중교통을 지원하여야 한다.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저소득층은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

7. 계획가들은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이미 부자인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한다.

<표 2> 파인스타인이 제안한 도시 지역 차원에서 정의의 목록



26  공간과사회 2011년 제18권 1호(통권 35호)

◦ 다양성 증진

1. 도시에서 격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역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양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각 가구들을 일부러 이동시켜

서도 안 된다.

2. 용도지역제(zoning)는 차별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

며,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도시 내부 구역들 간에는 단절된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교류

가능해야 한다.

4. 누구나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

다. 민간이 공급한 공공 공간에서는 특히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공공 공간에서 정치적 발언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돌 가

능성이 높은 집단들은 같은 장소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5. 실천가능하고, 사람들이 원한다면 혼합적(mixed) 토지 이용이 이루어져

야 한다.

6. 공공 기관은 주거, 교육, 고용 등의 기회에서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

왔던 집단들을 지원해야만 한다.

◦ 민주주의 증진 

1.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집단들은 그 옹호자에 의해 대

변되어야 한다.

2. 만약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 계획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의한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바깥에 사는 더 넓은 범위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3. 아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희소한 지역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 지역 바깥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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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굳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높은 수준의 참여를 기대할 필

요는 없다. 포용적 의사결정의 목적은 공정하게 모든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지,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출처: Fainstein, 2010: 172～175.

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

업자와 외부 자본인 대형 할인점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대신 소규모 

상가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과 그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희생을 당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Fanistein, 2009: 21~24). 이같이 정의롭지 못한 도시 

개발 사업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흔히 

편익은 과장하고 비용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Flyvbjerg et al., 

2003). 또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도시에서 정의롭지 못한 영역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의 과제는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하고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 운동과 정책이 제

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 정부는 가능한 정의를 추구하는 도시 정책

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일찍이 파인스타인은 정의의 개념에 의거한 

“정의로운 도시(Just City)”를 계획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녀의 정의로

운 도시 개념은 기존 도시계획에서 계획의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하

버마스 류의 의사소통 패러다임과, 계획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물

리적 환경결정론적 패러다임 양자 모두를 극복하면서,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경제학의 입장을 계획에 도입하자는 제안이었다(Fanistein, 2000). 최근 

파인스타인은 도시나 지역 수준에서 정의의 구성요소로 형평성, 다양성,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

으로 도시나 지역 수준에서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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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고 있다(Fainstein, 2010: 172~175).

세계화에 따라 국가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도시 정부

보다 국가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또 여기에 세계적 차원의 힘이 가해

지기 때문에 도시 차원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가에 대

해 회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의가 도시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즉 도시 정책 결정을 둘러싼 담론이 도시 경쟁력보다 정의에 초

점이 맞추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물

리적 개발에 따라 주민들이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쫓겨나고 지역사회

를 파괴되는 현상, 도시의 가용 재원이 집중 투여되지만 소수에게만 혜

택이 돌아가는 낭비적 대형 도시 프로젝트의 남발 등은 도시 정부 차원

의 힘을 가지고도 막을 수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 정부가 정의를 

추구한다면 더 많은 것이 가능하다. 도시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도시의 

다양한 계층과 주민들에게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고, 활력 있고 접근 가

능한 공공 영역을 확충하고, 도시 행정의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과 개

방성을 높이고, 도시 행정이나 정치에서 소외된 집단을 위한 정책들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권리 담론과 관련된 과제

독일의 법 철학자 예링은 일찍이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폰 예링 저, 윤철홍 옮김, 2007: 

133).

이처럼 권리는 저절로 인정되지 않으며, 쉽게 제도화되는 것도 아니

다. 권리를 가지지 못한 억압된 사람들에 의하여 권리가 요구되고 주장

되지만, 기득권층이 그것을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당사자들의 적

극적인 권리 주장이나 투쟁을 통하여 사회적 의식이나 세력 관계가 변하

면서,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결국 그 권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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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해도 끝은 아니

다. 법과 제도에 명문화된 권리들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이 역시 지속

적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권리 담론과 관련된 과제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

리의 목록과 그 내용을 확장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법과 제도상으로는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아직

까지 법과 제도상에 권리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영역들을 도시 주민

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속에 새로 포함시켜 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환경권이나 주거권 같은 권리가 우리나라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권리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인

터넷 접속권 같은 것은 새로운 권리 목록에 추가되어야 할 권리이다.

물론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주체와 단위는 여전히 국가이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도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여지도 제법 있다. 1960년

대 말에 재임했던 일본 혁신자치제의 상징인 동경도의 미노베 지사는 국

가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이른바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으로 지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을 동경도 도시행정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일본 국가 기준보다 훨씬 높은 환경 기준을 동경도에 적용했고, 또 당시 

일본 중앙정부도 하지 못했던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정책 같은 복지 정책

을 추진했다. 이러한 시민 권리 증진 정책이 일본의 다른 지자체에 속속 

전파되면서 결국 일본 중앙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수행하도록 추동했다

(이지원, 1999). 1980년대 당시 노동당 시장 켄 리빙스턴이 이끌던 런던시 

정부도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에 맞서 런던에서 지방자치 사회주의

(municipal socialism)를 시도했다. 당시 런던시는 대중교통요금 인하, 대중

문화에 대한 지원, 시민들의 도시행정 참여 촉진 등 많은 진보적 정책을 

추진했다(서영표, 2009).

최근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헤비타트는 “도시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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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의 투기로부터 자유롭고 공동체 형성, 지속가능한 경제, 문화 및 

정치 공간에 도움이 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리

2.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는 도시 영역에 대한 영구적인 공공 소유의 권리

3.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 전환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4. 현재 선진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토지에 대한 권리. 이 토지는 현 행정구역 경계나 도시적 

혹은 농촌적 토지이용 실태와는 무관한 역사적‧정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5.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동네, 작업장, 치료와 보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공장과 폐기물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곳을 배상받을 권리

6. 안전한 동네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격대상이 되었던 유색

인종, 여성,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이 경찰, 이민당국, 민간조직 등으로

부터 위협받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

7. 인종, 종족, 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지주, 이민당국, 고용주가 

추방하겠다는 협박 없이 주택, 고용,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의 권리 

8. 유색인종이자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그들의 문화적‧사회

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교통, 하부구조, 서비스를 누릴 권리

9.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도시의 계획과 거버넌스에 관하여 완전한 투

명성과 책임성 속에서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는 공공 정보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포함됨.

10. 유색인종이자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그 곳의 지역 경제

를 착취하고 괴롭혔던 모든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제도들로부터 경

제적 호혜성을 확보하고 부흥할 수 있는 권리 

11. 국가의 개입 없이 국경 너머 도시들 사이에 연대를 형성하고 지원할 

<표 3> 미국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가 채택한 12가지 권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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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리

12. 환경 파괴 및 도시로 이주를 강요하는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으

며,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지역사회를 누릴 농촌 주민들의 권리

출처: Marcuse, 2009: 247.

리” 증진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

는 다음 세 가지를 지향하는 권리이다. 첫째, 모든 도시 거주자들을 위하

여 도시의 잠재적 혜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도시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모든 도시 거주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위 두 가지를 통해 도시 거주자들이 그들의 근본

적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UNESCO et al., 

2005: 4). 이러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 

민주주의와 도시 거버넌스 강조, 도시의 소외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 물, 전기, 취사연료, 대중교통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도시 서비스에 대한 값싼 공급 등을 강조하고 있다(UNESCO et 

al., 2009: 27~35).

한편 2007년 미국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

시에 대한 열두 가지 권리 목록을 채택했다. 그 목록들은 앞의 표와 같

다.

한편 해비타트 국제 연대(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에서도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를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주요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권리와 관련된 진보적 도시 연구의 과제는 시민들이 도시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목록을 확대시키고, 참여를 통해 시민들 스스

로를 권리의 주체로 새롭게 자각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은 관련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권리 담론의 진보

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권리보다는 집단적 권리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러 권리 중에서도 특히 도시에서 사회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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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풍족한 생계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기

회

2. 경제적 자원: 상속권, 토지 및 다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신용, 자연

자원, 적절한 기술을 포함- 에 대한 평등한 접근

3. 개인적,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평등한 기회

4. 공공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에서 평등한 기회

5. 자연과 문화 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평등한 권리와 의무

출처: Marcuse, 2009: 248.

<표 4> 해비타트 국제 연대의 다섯 가지 활동 목표

자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 음식, 주택 등의 권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난하다고, 혹은 문화적 인종적 소수자라

는 이유로 특정 계급, 특정 계층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라도 도시가 제공해 주는 혜택을 최대한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맺음말

얼마 전 모 재벌그룹 회장이 노동자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이른

바 “매 값”이라는 명분의 돈으로 문제를 적당히 무마하려는 사건이 폭로

되었다. 이 사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정의 관념에 반하는 사

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도시의 일상생

활에서 진행되고 경험되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은 정의의 기준에 충족하

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거나, 드러나더라도 별 문제

시 되지 않고 묵인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도시 연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도시의 일상 사안들을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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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사안들을 폭로하고 이것의 개선을 도시 

정책의 실천 과제로 요구하는 것이다. 권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도시에서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 개발업자의 개발

권은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는 반면, 세입자들의 주거권이나 서민들의 생

존권, 장애인들의 이동권 등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

떤 계층이 지나친 특권을 행사하고 있고 어떤 권리들이 과도하게 인정받

고 있는지, 그 반대로 어떤 계층은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

고, 어떤 권리들은 사문화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밝히는 작업과,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계층의 기

득권이나 특권을 정의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곧 기득권이나 특권이 

작동하는 부정의한 사회적 과정을 해부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의와 권리의 개념을 진보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정의나 권리 개념에 충실하더라도 그 입장이 보수적 입장인지, 진보적 

입장인지에 따라서 문제시 되는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 현실이, 진보적 시각

에서 보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 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다. 

현재 우리의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차별과 배제, 억압과 소외가 발생하

는 정도에 비례하여 진보적 입장의 정의와 권리 담론의 힘은 증대될 것

이다. 부정의가 만연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일수록 

권리와 정의 담론은 그 자체로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진보적 운동들과 정책들이 도시 단위에서 만

들어 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비록 도시 단위의 운동이라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정의와 

권리를 목표로 지향하는 다양한 실천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경제정의를,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환경정의와 공간정의를 운동의 

목표로 추구해왔다. 권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엠네스티’, ‘인권운동

사랑방’ 등 인권 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의 증진을 위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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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도시 단위에서도 주거권과 같은 도시적 차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

합’,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권운동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주거권쟁취운동이, ‘녹색교통운동’,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등

을 중심으로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최근 광주, 경

남, 전북에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이

러한 현장 운동들의 성과에 비해 정의와 권리 담론과 관련된 도시 연구

자들의 학술적 성과들은 미약했다.16)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도시 현실 및 관련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정의와 권리 담론을 

다루는 연구들이 우리의 진보적 도시 연구에 보다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야 한다. 

담론 그 자체가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담론은 사

회적 실천을 발생시키고 그 실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도시들에서 도시 경

쟁력 강화나 도시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도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이 정의의 기준에 합당

한지, 혹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지를 꼼꼼히 따

져보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경

쟁력이나 성장과 개발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적 도시 연구자들의 당면한 과제는 도시에서 정의

를 구현하고 권리를 확충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나 성장과 개발 촉진만큼

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설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 여가, 도시계획 등 도시 

16) 우리나라에서 환경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법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지만(이인

희, 2008; 최병두, 2010 등), 도시 분야에서 정의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변영진

(1994), 윤혜정(1994), 조명래(2000)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 

도시 분야에서 권리를 주제로 한 논의들도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와 강현수

(2009, 2010a 2010b)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의미와 과제  35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진보적 입장의 정의와 권리 기준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발굴되고, 그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

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정의와 

권리가 우리나라 도시 정책의 핵심적 고려사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의 주장처럼 우리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는 우리가 어

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Harvey and Potter, 2009: 45).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의가 

실현되고, 권리가 확장 심화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삶

도 그만큼 풍요로워 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는 절대로 저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보적 도시 연구자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

은 정의와 권리라는 이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개념을 진보적 입장을 가

지고 현재 우리의 도시라는 시공간적 맥락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는 작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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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Comprehensive Review on the Pertinence and Benefits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n Contemporary Urban Studies

Kang, Hyun Soo

There are increasingly more and more social movements aimed at justice and 

rights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lso, justice and rights discourses are influ-

encing progressive urban academia. These trends seem to be a reaction against the 

force of neoliberal globalisa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background and main 

focus of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n progressive urban studies, argue that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s currently important and useful, and finally I propose ways 

in which these two respective types of discourse can be utilized to help improve 

building our cities.

Keywords: justice, rights, discourse, urban studies, The right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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